
중도인출 유의사항 안내

  중도인출 관련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보시고 설명을 이해하셨다면, 하단의 확인서명을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.

고객보관용

중도인출이란?

주요 Q&A

중도인출은 일부 상품에 한해서 자금 필요시 해약을 하지 않더라도 계약자적립액 중 일부를 인출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.

수령 시기나 금액은 계약자가 정할 수 있으며, 인출 가능 금액 및 시기와 횟수는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운영됩니다.

다만 중도인출은 계약자적립액을 감소시키므로 향후 지급되는 금액(해약환급금, 만기보험금, 사망보험금, 연금 등)이

감소될 수 있습니다.

Q1. 중도인출을 할 경우 계약자적립액이 어떻게 변동되나요?

     → 중도인출을 하면 계약자적립액과 인출금액에 적립되는 이자가 감소합니다. 그리고 변액보험의 경우 좌수의

         변동으로 계약자적립액이 감소됩니다. 따라서 중도인출 후 만기 및 해약 시 지급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

         적을 수 있으며, 계약자적립액이 0원이 되면 보험 계약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.

Q2. 중도인출 금액만큼 보험료를 납입하면 계약자적립액이 중도인출 이전과 동일해지나요?

     → 중도인출 시, 계약자적립액에서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적립되는 이자가 차감됩니다. 따라서 중도인출 이전과

         동일한 계약자적립액이 되기 위해서는 인출금액에 더하여 적립되는 이자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.

Q3. 중도인출이 비과세계약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?

     →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정의한 『종신형 연금보험』 의 경우 비과세 코드가 변경됩니다. 

         이로 인한 새로운 비과세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과세될 수 있습니다. 

         그리고 『월 적립식 외 계약』 의 경우 중도인출 후 추가납입 시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여 과세계약으로 

        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◦

■  본인은 중도인출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
계약자 :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서명/인)

법정대리인1 :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서명/인)

법정대리인2 :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서명/인)

※ 보험계약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(친권자, 후견인 등)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을 해주셔야 합니다.

※ 중도인출에 관한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콜센터(☎1588 - 3131) 및 인터넷 홈페이지(www.idblife.com)로

※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.



중도인출 유의사항 안내

  중도인출 관련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보시고 설명을 이해하셨다면, 하단의 확인서명을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.

회사보관용

중도인출이란?

주요 Q&A

중도인출은 일부 상품에 한해서 자금 필요시 해약을 하지 않더라도 계약자적립액 중 일부를 인출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.

수령 시기나 금액은 계약자가 정할 수 있으며, 인출 가능 금액 및 시기와 횟수는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운영됩니다.

다만 중도인출은 계약자적립액을 감소시키므로 향후 지급되는 금액(해약환급금, 만기보험금, 사망보험금, 연금 등)이

감소될 수 있습니다.

Q1. 중도인출을 할 경우 계약자적립액이 어떻게 변동되나요?

     → 중도인출을 하면 계약자적립액과 인출금액에 적립되는 이자가 감소합니다. 그리고 변액보험의 경우 좌수의

         변동으로 계약자적립액이 감소됩니다. 따라서 중도인출 후 만기 및 해약 시 지급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

         적을 수 있으며, 계약자적립액이 0원이 되면 보험 계약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.

Q2. 중도인출 금액만큼 보험료를 납입하면 계약자적립액이 중도인출 이전과 동일해지나요?

     → 중도인출 시, 계약자적립액에서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적립되는 이자가 차감됩니다. 따라서 중도인출 이전과

         동일한 계약자적립액이 되기 위해서는 인출금액에 더하여 적립되는 이자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.

Q3. 중도인출이 비과세계약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?

     →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정의한 『종신형 연금보험』 의 경우 비과세 코드가 변경됩니다. 

         이로 인한 새로운 비과세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과세될 수 있습니다. 

         그리고 『월 적립식 외 계약』 의 경우 중도인출 후 추가납입 시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여 과세계약으로 

        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◦

■  본인은 중도인출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
계약자 :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서명/인)

법정대리인1 :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서명/인)

법정대리인2 :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서명/인)

※ 보험계약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(친권자, 후견인 등)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을 해주셔야 합니다.

※ 중도인출에 관한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콜센터(☎1588 - 3131) 및 인터넷 홈페이지(www.idblife.com)로

※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.


